
-177 -

회  신

  귀 문의 경우 아 트 신축과 련하여 단지 외곽도로조성에 소요된 포장  조

경공사비는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목변경비용에 해당되

어 취득세 과세 상이며, 외곽도로조성시 설치한 신호등공사비와 단지 외곽의 교

량확장공사비용은 취득세 과세 상에 해당되지 아니함.

(세정13407-1193, 2000.10.13)

  2. 도시내 법인 본 에 한 취득세 과

 【질 의】

  당사는 마포구 ○○동에 본 을 두고 국제특송화물  국내택배업을 하고 있는 

종합물류회사로서 산업자원부로부터 물류시스템 개선을 한 정책자 인 유통합리화

자 을 지원 받아 지난 8월 29일 구 ○○동 1가 35-1에 화물집배송센터를 신축 취

득하 습니다.

  본 화물집배송센터의 기능은 본 과는 분리․독립되어 서울시내의 강북지역 5개 사

무소에서 수거한 화물의 집하, 분류, 재포장, 보   입․출고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

로 운 되고 있으며 한, 동 부동산 내의 3층은 사무실로 허가되어 일부는 화물집배송

센터 기능을 지원하기 한 직원들의 사무, 휴게, 응 , 교육, 산실로 이용되고 있습

니다.

  따라서,  사무실 부분에 한 취득세도 일반 세율이 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

일부는 과 상이라는 주장도 있어 귀부에 해석을 요청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

바람.

회  신

  지방세법제112조제3항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규정에 의한 과

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 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

세 되는 것이므로, 귀 문의 경우 화물집배송센타내의 사무실이 본 의 일부기능을 

수행하고 있다면, 취득세가 과세 되고, 본 의 일부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고,


